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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일자 2019.2.26(화)

사업명/신청위치 강동구 명일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/ 강동구 명일동 48번지

의결번호 2019-03-3 심의결과 부결
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(변경)

▣「건축법」제11조 제10항에 따라 2015.11.24.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

상실되어 “부결”로 의결되었으므로 현행 법령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건축

계획을 수립하고 본 위원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2019.2.26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
